
[손해배상쟁점] 제품의 상품적합성 결여,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– 하자담보책임 

vs 제조물책임과 구별 기준: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다35525 판결 

 

 

 

1.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 – 하자담보책임  

“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·

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

손해배상책임이고,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

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,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.” 

 

2.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: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다35525 판결 - 하자담

보책임 인정 but 제조물책임법 적용 부인   

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

경우,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



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(하자)

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. 

 

“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·

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

손해배상책임이고,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

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(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26593 판결).  

 

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

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

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

격하게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.”  

 

 


